
[별표] <신설 2017. 2. 7.>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

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

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

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 ∼ 08) 광업 전체

다. 제조업(10 ∼ 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

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라.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보

건업(37 ∼ 39)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및 환

경보건업 전체

마. 건설업(41 ∼ 42) 건설업 전체

바. 도매 및 소매업

(45 ∼ 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사. 운수업(49 ∼ 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

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아.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자. 출판, 영상, 방송통

신 및 정보서비스업

(58 ∼ 63)

출판업(58)

영상ㆍ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을 제외한다.

방송업(60)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차.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 69)

무형재산권 임대업(69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 ∼ 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

(732)  

타. 사업시설관리 및 사

업지원 서비스업(74 

∼ 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파. 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3), 직원훈련기관

(8564),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59) 

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 ∼ 87)
  사회복지서비스업(87)

거. 예술, 스포츠 및 여

가관련 서비스업(90 

∼ 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업(94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96993)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 해당 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

업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

른 연구개발지원업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